
선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

1.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

가. 사업명 : 2022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사업

나. 목적   : 2022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

2.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

- 기부금품,이월,이자

3. 수입 및 지출계획

○ 수입계획서 (단위 : 천원)

가. 원안

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(모금대상)자 기부(모금)액

2022 학교교육시설의 보수

 및 확충 사업
50 22.03.01 ~ 23.02.28 기타 50

합계 50

○ 지출계획서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

2022 학교교육시설

의 보수 및 확충 

사업

50 22.03.01 ~ 23.02.28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

및 확충
50

합계 50

※ 「사용용도」란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

   「세부사용내역」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

4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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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

1.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

가. 사업명 :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

나. 목적   : 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

2.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

- 기부금품,이월,이자

3. 수입 및 지출계획

○ 수입계획서 (단위 : 천원)

가. 원안

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(모금대상)자 기부(모금)액

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

학예활동의 지원 사업
450 22.03.01 ~ 23.02.28 기타 450

합계 450

○ 지출계획서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

2022 학교체육활동

 기타 학예활동의 

지원 사업

450 22.03.01 ~ 23.02.28
학교체육활동 기타 학

예활동의 지원
450

합계 450

※ 「사용용도」란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

   「세부사용내역」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

  나. 변경안 (2차)

○ 수입계획서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(모금대상)자 기부(모금)액

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

학예활동의 지원 사업
1,000 22.03.01 ~ 23.02.28 기타 1,000

2022 학교체육활동 기타 

학예활동의 지원 사업
11,300 22.03.01 ~ 23.02.28 기업 11,300

합계 12,300

○ 지출계획서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

2022 학교체육활동

 기타 학예활동의 

지원 사업

1,000 22.03.01 ~ 23.02.28
학교체육활동 기타 학

예활동의 지원

선단초 탁구부 지

원 
1,000

2022 학교체육활동

 기타 학예활동의 

지원 사업

11,300 22.03.01 ~ 23.02.28
학교체육활동 기타 학

예활동의 지원

학교교실숲조성에

따른환경키트구매
11,300

합계 12,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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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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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단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

1.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

가. 사업명 :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

나. 목적   :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

2.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

- 기부금품,이월,이자

3. 수입 및 지출계획

○ 수입계획서 (단위 : 천원)

가. 원안

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(모금대상)자 기부(모금)액

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

치활동의 지원 사업
7,000 22.03.01 ~ 23.02.28 기타 7,000

합계 7,000

○ 지출계획서 (단위 : 천원)

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

2022 학생복지 및 

학생자치활동의 지

원 사업

7,000 22.03.01 ~ 23.02.28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

활동의 지원
7,000

합계 7,000

※ 「사용용도」란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기재

   「세부사용내역」란에는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에 따른 세부사용내역을 기재

4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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